
기서는 융단 등의 방염규제의 역사와 개요, 범위 및 방염규제를 받는 방화대상들, 방염성능

의 기중, 시험, 방염표시 등에 대해 약술하였다. 

 

 

방  재  관  계  정  기  간  행  물  목  록 

 

현재 협회에서 구독하고 있는 정기 방재관계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본지는 이 간행물 중

에서 우리 업무에 크게 참고 될 만한 기사들을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1. ALLOO – 119 ( 일본 ) 

2. 근대소방     ( “ ) 

3. 전기와 공사   ( “ ) 

4. O H M        ( “ ) 

5. L P 가스      ( “ ) 

6. 설비와 관리   ( “ ) 

7. 안전공학      ( “ ) 

8. 신건축        ( “ ) 

 

이 밖에도 미국의 NFPA에서 발행하고 있는 FIRE JOURNAL, FIRE COMMAND와 독일의 

뮌헨 재보험회사에서 발간하는 SCHADEN SPIEGEL과 기타 각국의 상품 카다로그 및 자료

를 수시로 기증 받고 있다. 

이들 간행물과 함께 당 협회는 75년 이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 회원(회비30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 한도 내에서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방재자료 및 이외 관련된 논문 등

을 복사하여 이용하고 있다. 

 

 

B L E V E 

─미국 NFPA에서 명명. 증기운의 생성과 폭발─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의 두문자를 딴 것으로, 비등상태의 

액화가스가 기화되어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총칭하여 BLEVE라 부르며 미국의 

NFPA에서 명명하였으며 현재는 BLEVE가 명사 또는 동사로서도 쓰이고 있다. 가령 가연

성액체가스탱크가 자체 또는 다른 탱크에서 누설되어 착화한 액화가스에의해 화염에 휩쌓여 

파괴되었을 경우에 과열상태의 내부액은 분무상으로 분출하여 급속히 기화되어 다량의 증기

를 형성(증기운의 생성), 이 증기운이 즉시 착화 되면 화재 폭발(증기운폭발)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을 BLEVE라 부른다. 그리고 이때 증기운폭발의 형태가 대개 구형으로 되었을 

경우를 일반적으로 FIRE BALL이라 부르며, 증기운폭발 또는 BLEVE의 한 과정으로 생긴 



것이다. 

(안전공학 – 일본  178 Vol  18 No 3  1979 및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작업자 재해방지에 활선 접근경보기를 개발─ 

 

동경전력에서는 배전선공사중 사선, 활선의 온인이나 착각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선접근경보기를 개발하여 전작업원에 착용시켜,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

다.  

이 활선접근경보기는 손목시계 타이프로 간단히 손목에 차고 작업자가 활선에 접근하면 경

보음을 발하여 위험을 알린다. 

  원리는 고압충전부에서의 전계를 본체 및 밴드형 안테나로 검출하여 전압이 일정 이상이 

되면 부저가 울린다. 동작개요는 우선 안테나에 유기된 전압은 FET(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로 구성된 검출회로로 검출하여 제어회로로 보내진다. 제어회로에서는 교류전압인지의 여부

를 판단하여 고류전압일 때에만 부저구동회로를 동작시킨다. 이 경보기는 6,600V의 충전부

에 80Cm 이하로 접근하면 65폰의 경보음을 발한다. 

(참고 : 일본 OHM  79.9  P 9) 

 

 

NEWS 

소 방 법 중   개 정 법 률 

 

지난 1980. 1. 4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된 소방법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

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과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
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중 “병원 키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를 “병원 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 물”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거단위로 독립하여 난방용 시설을 한 공동주택의 위험물 저장소에 관하여도 또
한 같다. 

제9장의 2 보칙(신설) 
제70조의 2(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1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천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
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 본 “방화정보”는 1980년 3월부터 매월 1회 발행 됩니다. 


